
사천시체 시 리운 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(의안번  35  2001.  10.  10)

   원 회

2001.   10.  22

1. 심사경과

가. 2001. 10. 10 사천시장 출

나. 2001. 10. 10 원회 회부

다. 2001. 10. 22 사천시의회 59회 임시회 3차 원회 상

2. 안 명 요지(체 시 리사업소장직 리 한 )

가. 안이

   사천시체 시 리운 조   시민에게 불편을 래할  있는 규 조항을 보완 

는 삭 하여 체 시 의 원활한 리 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  (1) 람료의 결 을 민간의 자 에 의하여 결 하도록  조항을 삭 함(안 11조)

  (2) 체 시  사용허가 취소  지 사 로 『공공질  량한 풍속을 해할 우 가 

생한 때』를 행 의 주 이고 자의 인 해 이 우 므로 『공공질  량

한 풍속을 해쳤을 때』로 완화하고 『허가취소․ 지로 인한 납부 사용료는 환하

지 아니한다』는 다른 조항과 복 므로 삭 함.(안 2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)

◦ 이 조 안  체 시 의 용 사용자가 료 람권을 행할 때 사 에 람료를 

시장의 승인을 도록 한 조항을 삭 하고 체 시  사용 허가․취소 사 를 명 히 

하 습니다. 

◦ 이 개 조 안  행 규  완화 시책의 일환 로 행 편의주의 이고 과도한 규 를 폐지 

는 완화하  한 것 로 개 에 른 별다른  없 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

것 로 사료 니다. 

4. 질의 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 의견 : 없음




